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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사회가 목도하고 있는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종래 한국과 유사하게 혈통주의

다문화사회와 정부의 역할: 독일의 통합

거버넌스와 한국에의 시사점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행해지고

있는 독일의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

사점을 찾는데 있다. 종래 독일의 혈통주의에 근거한 차별-배제

적인 이주민 정책은 우리의 그것과 상당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통합적인 정책으로 전환 중이라는 점에서 최근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의 정책대응에 타

산지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참여자들과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독일의 통합정책 추진양태를 ‘통합 거버넌스’의 틀로 살펴본다.

즉, 수직적으로는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정부와, 그리고 수평적

으로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이민자 자조집단들의 이민자 통합을

위한 협력구조에 초점을 맞춰 통합 거버넌스의 환경, 구성과 역

할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운용사례를 고찰해 본다. 아울러 이러

한 독일 통합 거버넌스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다문

화사회 대응에 주는 교훈을 제시한다.

[ 주제어 ] 다문화사회 통합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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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한 이민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적극적인 통합정책으로

전환 중인 독일의 경험을 살펴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는데

있다.

현재 재한 주민등록 외국인은 120만을 넘어서며, 주로 이주 노동자

유입, 결혼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 등에 의해 그 수가

지속적이면서도 빠르게 증가되는 추세다.1) 이들이 지닌 고유한 민족

적 특성과 문화적 배경의 유입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상

당한 영향을 끼치는바, 종래 단일문화 중심적 정책에서 벗어나 다문

화 포용의 인식을 바탕으로 소수민을 보듬어 안는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오랜

세월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해 오면서, 사회통합의 수단이자 외세에

저항하는 동력이었던 독특한 민족주의는 ‘순혈주의’와 ‘단일민족’ 이라

는 정서와 결합하여 외국 이방인들을 차별하거나 동화를 강요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순조롭지 않을 확률이 높

다.2)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전향적인 이주민 통합정책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대응 즉,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인 이들 이민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및 통합을

위한 정책에 점차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주로 관주도의 단

기적인 실적위주의 행사나 프로그램 유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체

1)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2010년 6월 현재 120만명에 이르며 이 중 외국인근로자

는 2010년 5월 현재 558,538명으로 전체 외국인 수의 49%를 차지하는 가장 큰

집단이다. 이어 결혼이민자는 11.0%, 유학생은 7.1% 등의 비중을 차지한다(외국

인·출입국 관리사무소 통계월보).

2)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인종차별철폐조

약’과 관련한 이행보고서 심사 후 “외국인과 혼혈을 차별하는 단일민족 국가 이

미지를 극복하라”는 권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동 보고서는 단일민족의 강조가

한국 땅에 사는 다양한 인종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호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

음을 우려하며, ‘순혈’과 ‘혼혈’ 같은 용어도 인종적 우월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라

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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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장미

혜․김혜영 외 2008; 한승준 2008).

앞으로 살펴볼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

회로의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민국의 현실을 받아

들이려 하지 않았고 줄곧 독일인 혈통을 우선시한 차별-배제적인 이

주민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지속적 유입 및 이로 인해

파생된 사회정치적 문제는 독일사회에 다문화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온 바 최근 들어 다문화사회를

인정하고 통합적인 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3) 특히 이

주민 통합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구성원의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다문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들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최근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맞서 정부중심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있어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본다.4)

Ⅱ. 선행연구 논의 및 이론적 고찰

1. 다문화사회와 이주민 통합

세계화는 지역, 국가, 대륙을 넘나드는 인적자원의 흐름이라는 측면

에서 객관적 과정인 동시에, 글로벌 상호연결성(global interconnect-

edness)을 인지하는 집단적 자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 측면에

3) 독일에서는 외국인 범죄 및 실업자 증가, 문화적 갈등 등으로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바 이는 곧 독일정부의 사회복지비 증가 등 재정적 부담을

야기시켰다(한형서 2007).

4) 혈통주의의 오랜 전통 속에서 외국인의 정주 내지 장기적 이주를 허용하지 않는

외국인정책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독일의 과거 외국인정책은 현재 한국의 외국인

정책과 닮아 있다. 특히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외국인고용제도를 근간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이용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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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주관적 과정이며, 교통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제이주를 촉진하

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Nederveen 2004; Appadurai 1999). 특히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한 외국인의 유입은 단순히 인구구

조만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종교·정치적 변화 또한

초래하게 마련이다. 이들이 배태하고 있는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국적, 인종 등의 다양한 문화로 말미암아 기존 사회의 구성을 변화시

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5) 한편, 다문화사회의 이질적인

새로운 요소들의 유입은 이들이 보유한 이질적인 문화적 습관과 전

통으로 인해 본래 자리잡고 있던 국민들의 이해부족과 문화적인 차

이로 상호 간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Toplumu 2006, 27; 한형서

2007, 326에서 재인용)는 점에서 개별 국가가 어떻게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느냐는 문제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주

민 통합은 다문화시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서, 주류와 비주류 간에 혹은 다수집단과 소수자 집단 간의 반목, 대

립 및 유해한 갈등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제도적 보

장’(Kymilicka 1995; 오경석․김희정 외 2007, 26; 신재주 2010, 5에서

재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합 거버넌스

비록 학계에서 확고히 정립된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행위자를 가정하는 거버넌스 논의의 특성상 이질적인

주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의 문제가 논의의

핵심에 위치하게 된다. 즉 거버넌스의 참여자들은 상호의존적 관계

5)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를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자체를 의미하는 기술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한편 다문화사회를 이념적 지향으로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로 정의할 경우,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공공정책의

이념으로 채택한 사회를 뜻하는데,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은 사회를 이루는 기본

적인 원리로서 이를 증진해가는 것이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이선·황정미·이진영 200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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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공동으

로 활용하여 공공의사결정을 산출해 내고자 한다(한승준 2008, 72).

한편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종래 정부나 시장의 사회문제해결 기제와

는 뚜렷하게 차별화된다고 보고, 이를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방식 또

는 사회적 조정 양식(mode of social coordination)으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개념화하기도 한다(이명석 2002).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징은 다양한 구성원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으로, 이런 협력관계에서 정부, 시장, 시민

사회 중 한 일방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사례가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골드스미스와 에거스(Goldsmith & Eggers 2004)는 기존의

정부 기능이나 조직 또는 관할권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네트워크

의 행위자들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탐색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바, 정부가 의도적으로 형성하

고 관리하는 “정부주도 네트워크(government-initiated network)”를

주장한다(이명석 2008; 한승준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공공문제 해결

을 위한 다양한 주체 혹은 행위자들의 협력 메커니즘으로 상정하되

정부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주도 네트워크적 접근에서 논의

하고자 한다. 한편 주제나 분야 또는 지역 범위에 따라 대학교육 거

버넌스, 환경 거버넌스, 지역 거버넌스, 다차원 거버넌스 등으로 구체

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이주민 통합에 해당하는

거버넌스를 ‘통합 거버넌스(integration governance)’라고 명명한다. 6)

즉, 통합 거버넌스는 ‘이주민의 통합과 관계된 다양한 활동 주체들의

협력 작업, 다시 말해 공공영역에서 다양한 수준의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의미하게 되며 정부의

조정역할을 강조한다. 이 같은 입장에서 독일 통합 거버넌스의 작동

6) 유럽위원회의 "통합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für die Integration)의 정의에

따르면, 통합 전략 및 절차의 틀을 결정짓는 요소들, 특히 협력의 구조 ,메커니

즘, 과정, 형태를 포함한다(Europäische Kommission 200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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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을 살펴보기 위해 거버넌스의 환경, 구조 및 역할을 식별해 보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본다.

III.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그 대응

1.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독일의 다문화사회 진입역사는 제 2차 대전 후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7) 현재까지 크게 네가지 시기 즉, 다문화사회의 서막기, 정체성 혼

란기, 인정기와 적극적인 다문화정책 추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서막기는 제 2차 대전 이후부터 1974년 이주노동자

모집중지까지다. 독일은 종전 후 1950-60년대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

서 수요가 폭증한 노동력 공급을 지중해 연안국 출신 노동자 모집으

로 충당하고, 이로 인해 1961년 독일 총인구의 1.2%(69만명)에 불과

하던 외국인 노동자는 1973년 6.4%(400만명)까지 증가했다. 당시 이

들에게 적용된 초청노동자(Gastarbeiter) 제도는 국가에 의해 모집되

어 지속적 통제가 이루어졌으며 단기순환(rotation) 원칙을 견지했다.

따라서 잠시 손님처럼 일만 해주고 돌아가는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통합정책의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8) 주로 독일인이

기피하는 일자리 위주로 허가하는 대신 독일인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했다. 그러나 1970년 외국인 비율이 4%를 넘어서면서 단기순환

원칙은 붕괴되기 시작했다.9)

7) 본 연구에서 통일이전 시기는 다문화사회 현상이 컸던 서독을 주 대상으로 다룬

다. 동독의 경우 외국인 유입이 있었으나 주로 사회주의권에서의 계약 노동자들

이었고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나머지는 통일과 동시에 본국으로 귀환했다.

8) 연방노동청이 인력 선발, 중개, 입국 등 거의 전 업무를 관할했고, 노동자에 대한

감시 및 최초 1년의 노동/체류허가 후 체류연장 여부는 고용센터와 외국인관청

이 맡았다.

9) 사업주 입장에서는 초청노동자가 작업에 숙련될 만 하면 체류기한이 도래하여 본

국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또 신규 초청노동자를 받아들여 다시 작업에 숙련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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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정체성의 혼란기는 1974년 모집 중지부터 1999년 국적

법 개정 까지다.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신규 외국인

노동자 모집이 중단되고 계약만료된 기존 노동자들의 귀환을 독촉했

지만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오히려 본국의 가족을 독일

로 초청하는 등 가족재결합을 통해 그 수를 점차 늘려갔다.10) 1990년

에는 새로운 외국인법(Ausländergesetz: AuslG)으로 인해 이민 2세대

와 장기거주자의 귀화조건이 완화된바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이민신

분이 인정되었으며, 외국인관청의 장기체류와 관련된 재량권이 확대

되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모집을 중단하고 추방권한을 강화하면서

도 한편으로는 단기순환 원칙에 따른 신규모집을 허용하는 모순이

존재했으며, 급증하는 외국인 비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 정부

차원의 사회통합정책은 수립되지 않았다.11)

이어 다문화사회 인정기는 1999년 이후부터 2005년 이민법 발효 전

까지이다. 1999년 국적법(Staatsangehörigkeitsgesetz: StAG) 개정으

로 이중국적이 허용되었고, 2000년 2월에는 슈뢰더 총리가 ‘그린카드’

제도 도입을 밝혔다. 동 제도는 외국인 IT전문가에게 일시적 노동허

가를 내주는 것으로, 기존 이민자의 ‘저숙련 육체노동자’라는 이미지

는 점차 ‘전문직 종사자’로 바뀌는 전향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이

주문제독립위원회는 ‘독일이 이민국가가 아니라는 명제는 더 이상 유

지될 수 없고 인구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일은 이민자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이주: 이주에 대한 구상과 통합 장려책� 보고서를

는 시간과 비용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었기에 적극적으로 이들의 노동허가 연장을

요구하였다(이규영·김경미 2010, 155-156). 또한 사업장 변경금지 원칙도 폐지되

어 외국인력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사업주들이 스스로 외국인력을 모집하거나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용일 2007, 230-231).

10) 독일에서 대량의 강제추방은 별도로 실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교회나 사회복지

단체 및 기업들이 강제추방을 반대했고, 송출국인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우방국

을 고려하는 한편 유고 및 터키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규영·김경미 2010, 156).

11) 이민자는 일시적 노동거주자이므로 ‘외국인 정책’이면 족하지 ‘통합정책’은 불필

요하다는 것이었다(이규영·김경미 2010,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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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등 점차 이민국가임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커졌다.12)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이민정책 수립기는 2005년 이민법 시행부터

현재까지다. 2005년에 발효된 이민법(Zuwanderungsgesetz: ZuWG)은

노동시장정책에 기반한 이주, 인도주의 차원의 난민과 망명, 이민자

통합을 규율하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와 행정가에 영주권을

부여하게 하였다. 현재진행형인 다문화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통합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보아 다

음 절에서 상세하게 고찰해 본다.

2. 다문화사회에의 적극적 대응: 통합정책의 체계

1) 이민법과 국가통합계획

이민법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 인권보장에 의한 망명 수용, 사

회통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과거 이민자 통합프로그램은 대부분

직업과 사회편입을 목표로 한 고용지원, 노동시장 연계 향상, 사회복

지기관 지원 등이었으나 이민법 제정으로 초기오리엔테이션, 어학 및

오리엔테이션 강좌 등의 통합과정 등 이민자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

에 집중하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이민자들과 장기체류 중이나 사회

통합이 미진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독일의 언어, 역사, 문화를 배우

는 사회통합코스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였다.

아울러 2006년 출범한 기민당-사민당 연립정부는 이전 국적법과

이민법에서 미진했던 사회통합문제를 다시 다루고, 기존의 ‘사회통합

코스’를 개선하여 2007년에 ‘국가통합계획(Nationale Integrationsplan,

NIP)’을 발표하였다. 국가통합계획은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 초기부터 독일어 학습을 촉진하고, 이민자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12) 위원회는 이민자들을 수용할 때 즉각 영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나이, 언어능력,

교육수준, 사회 및 노동시장 통합능력, 출신국가, 가족관계 등에 따라 점수를 부

여하고 최고점 순으로 이민자를 선발하는 ‘점수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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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보장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기회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13)

독일의 사회정책적·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기존의 이민자들을 노동시장

을 통해 통합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 그 바탕이 되는 독일 교육시

스템에서의 기회균등을 재차 강조하고, 연방정부 외에도 주정부가 기

업, 단체들과 협력하여 직업훈련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사회통합정책

이민법 제정이후 가장 부각된 국가차원의 통합조치는 초기오리엔

테이션(Erstorientierung)과 통합코스(Integrationskurse) 실시다. 특히

통합코스는 이민자들의 강좌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체류허가

연장과 관련하여 사회통합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민법에 규정된

교육과정 이수자들에게 국적부여기간 (8년에서 1년 감한) 7년을 인센

티브로 제공하며, 일정수준의 독일어 능력을 국적 취득의 전제조건으

로 제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 비EU회원국 출신의 신규 이민자들은

600시간의 독일어과정과 독일 법규, 역사, 문화를 익히는 45시간의 오

리엔테이션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독일어 및 오리엔테이션의 통합

과정 수료 후 시험을 각각 치러 모두 합격해야 ‘통합코스 인증(Zertifi

-kat Integrationskurs)’을 얻게 된다(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

-lüchtlinge 2009, 6).

독일 통합교육의 핵심은 ‘독일어 교육’인데, 언어가 바탕이 되어야

노동시장 진입과 내국인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중시된다. 교육은 연방정부의 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생활독

일어는 물론 관공서 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독일어 구사를 목표

로 600시간 교육이 실시되며, 과정 이수 후에는 독일어 어학시험(중

13) 지난 수년 간 사회통합 논의과정에서 교육과 취업은 매우 중요한 주제였고 특히

이민자 2세대 청년들의 직업훈련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이들은 직업훈련 기회

자체를 얻기도 어렵지만, 얻는다 해도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으며, 직

업훈련을 마친다 해도 취업은 40%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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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준, B1)을 통과해야 한다. 45시간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언어

강좌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필기나 구술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14)

통합교육 과정이 시작된 2005년 이래 연도별 참가자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새로운

이민자

64,404 /

29.9

58,778 /

41.0

52,303 /

36.9
43,435 / 27.9

기존체류

이민자

115,872 /

53.7

79,211 /

55.2

85,055 /

60.1

108,985 /

70.0

독일계

이민자

35,379 /

16.4
5,403 / 3.8 4,233 / 3.0 3,084 / 2.0

합계
215,655 /

100

143,392 /

100

141,591 /

100

155,504 /

100

<표 1> 통합과정 참여 대상 외국인 현황

(단위: 명/%)

출처: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2007; 2009)에서 정리

이민자 집단별 통합과정 대상 비율을 살펴보면 신규 이민자 보다

이미 독일에 체류하고 있던 이민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들어 대상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기존 체류 이민자들의 관심뿐만 아

니라 독일계이민자의 이주자체의 감소에 기인한다(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2007, 3). 실제 통합과정 참여현황을 살펴

보면 2005년에는 61%의 참가율(215,655명 중 130,728명이 참가)을 보

였으나 2006년에는 82%, 2007년 81%, 2008년 78%를 기록하는 등 참

14) 이 과정에서는 1) 독일의 법질서: 독일연방의 국가 성립, 법치국가, 사회국가 원

칙과 기본법 및 국민의 의무, 유럽과 사회적 시장경제 선택 수강, 2) 독일의 역

사: 독일연방의 성립과 발전을 중심으로 유럽 통합, 동서독 통일, 독일 이민사와

지역사 선택 수강, 3) 독일문화: 인간의 이해, 시대의 이해, 규범지향성, 종교적

다양성 등, 4) 추가강좌: 문화와 지역의 다양성, 사적영역과 직업영역의 분리, 상

징 등의 내용을 이수한다(Winter & John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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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이 제고되었다. 한편 이러한 통합과정 참여와는 별개로 교육과정

수료 후 합격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연도 코스수료 시험응시 시험합격 합격률

2005 31,478 17,482 12,151 38.6%

2006 76,401 50,952 36,599 47.9%

2007 67,052 43,853 29,544 44.1%

2008 73,557 61,025 37,438 50.9%

누적계 248,488 173,312 115,732 46.6%

<표 2> 통합코스 수료후 독일어 시험응시 및 합격 현황

출처: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2007; 2009)에서 정리

2005년에는 31,478명, 2008년에는 73,557명 등 4년간 총 248,488명이

통합교육과정을 마쳤으나, 이중 115,732명만이 최종 시험에 합격하여,

합격률은 46.6%에 불과했다. 그러나 합격률은 비록 2007년에 감소하

기도 했지만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험에 응시할 언어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언어코스의 일부(확장수업 300시간)를 재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통합코스의 경우 600시간이 아닌 900

시간으로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Bundesamt für Migrati

-on und Flüchtlinge 2009, 7).

3) 독일의 다문화사회 전환 대응에 대한 평가

이민법 시행전 EU 15개국 이주정책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독일

은 가족재결합에서만 성과를 보일 뿐 노동시장 진입자격은 여전히

까다롭고, 장기체류 조건, 이민자 차별금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유럽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었다(British Council Bru

-ssels et al., 2005; 장미혜․김혜정 외 200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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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민법 제정으로 사회통합 수준을 일정 정도 제고했다는 평

가를 받기도 하지만, 고숙련 전문가 유입에는 성과가 미미하였다.15)

때문에 최근에는 고숙련전문가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더 낮춰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Guth 2007; 장미혜․김혜정 외 2008, 77-78

에서 재인용). 한편 통합코스에서 총 45시간 동안의 오리엔테이션 과

정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소화하기 매우 어렵고, 규범적인 측면

을 강조하는 등 수강생들의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

이 있다.16)

IV. 통합거버넌스의 환경과 작동원리

1. 거버넌스의 환경

EU의 회원국으로서, 독일의 이주민 통합정책은 EU 이민통합정책

의 기본원칙에 구속된다. 현재 유럽국가에서 이주문제는 EU내 이동

에 따른 유럽국가간의 이민(‘유럽시민권자’)과 비EU회원국의 이민(‘제

3국인’), 그리고 난민으로 나뉘어 분류되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과정

에서 EU는 이민 및 난민정책을 공동으로 다루기 위한 법적 조율과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동의 이민 및 난민정책을 위한 틀을 수립

한다. 한편으로는 이주민 유입 규제를 강화하여 불법적 이민을 막고

합법적 이민을 통제 관리하고, 회원국의 경제·사회적 요구에 따라 난

15) 이민법에 의하면 ‘특별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학자’, ‘탁월한 기능을 보유한 연구

자’, ‘특별한 직업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사무직종사자’ 등이 고숙련자로 분류된다.

이를 근거로 2005년에는 7-9백명의 고숙련자들이 정착허가를 받았으나, 2006년

에는 421명에 그쳤고 그중 상당수는 2006년 이전에 이미 독일에 거주하고 있었

던 것으로 밝혀졌다.

16) 게다가 필기와 구술시험을 거쳐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이해를 요하고, 이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독일어 능력을 구비해야 하므로 최종시험

에서 탈락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등 이민자들은 진입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Winter & John 2010, 4).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2집54

민신청자의 수를 제한하는 대신 정보통신·생명공학·의료 분야의 숙련

된 이주노동자나 계절, 계약에 의한 일시적 노동자들의 수용을 확대

시키는 이중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박채복 2007, 297-298). 앞서

언급한 이민자 통합에 관한 EU의 기본원칙이 규범적 성격을 갖는 추

상성이 높은 규정이라는 점에서 개별 국가는 큰 틀에서 EU의 기본원

칙을 감안하되 합법적 이주민의 통합정책 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17)

2. 통합 거버넌스 구성과 역할

거버넌스의 행위자를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으로 나누어 그 구성

과 역할을 살펴본다. 우선, 정부부문에서 연방과 주의 통합정책 업무

분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undesregierung 2007; 박

명선 2006, 67-70; 박명선 2007, 286-288).

연방차원에서 외국인, 난민, 재외동포 귀환, 이민, 국적분야에 대한

책임기관은 연방내무부로서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과 난민 문제 등을

다루는 주무부처이며 이민청이 주무부서다. 연방내무부는 이주/통합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유럽차원에서 조정하는 핵심기관이며, 사회통

합 지원 기관들 간의 연계를 추진하고 조율한다. 각 주마다 다양한

양육 및 직업교육체계의 단계, 노동진흥방안, 여성, 아동 및 청소년

지원, 건강 및 노령 부조 등 사회복지와 상담 관련 제도와 담당기관

을 조정하는 등 부문간, 지역간, 행정부서 및 관련 사회단체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조정한다. 이민청은 외국인정책 관련기관들 사이에서 관

계조정 임무를 맡고 있다. 상이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외국인 정책에

대해 전체적인 조망을 통해 장기적인 이민정책을 계획하고 아울러

유입인구의 언어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통합강좌의 구상 및 집행, 통

17) 한편으로는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 이후 유럽화(Europeanisation) 과정의 심화

와 유럽연합 지침으로 인해 각국의 통합정책이 점차 수렴되고 있다고 분석하기

도 한다(Green 2007,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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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촉진 분야에서 연방정부 지원 등을 수행한다.18) 아울러 이주문제에

대한 학술연구 수행 및 이주관련 정보 제공 지원, 자발적 귀국 촉진

지원 등을 업무를 맡고 있다.

연방가족·여성·노인·청소년부는 청소년과 청년 이민자 지원을 담당

한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관련 프로젝트에서 이

민자 집단은 공통적인 핵심 대상집단이기에, 이민청소년 통합서비스,

27세 미만 이민자와 후기독일동방이민자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상

담사업, 대입을 준비하는 이민자의 언어실력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의 노동시장 통합 프로젝트 ‘사회적 목적을 위한 지역자원’도

지원하고 있다.

연방노동·사회부는 이민자의 노동시장 편입과 직업자격 획득 지원

에 집중, 직업재교육과 이민자들이 고국에서 획득한 직업자격증 인정

을 위한 향상교육을 담당한다. 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독일

전역의 정보 및 상담네트워크 구성도 지원하며, 이민자를 대상으로

‘점프 플러스’, ‘장기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등의 특별고용정책 프로젝

트도 실시한다.

연방교육·연구부는 대학졸업자의 자격 향상 및 취업 지원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에 관여한다. 학술연구자 프로그램은 대졸 이민자를 대상

으로 전문언어강좌, 실습, 장학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한편, 주정부에서는 주로 통합국 혹은 외국인국이 외국인법과 기타

외국인관련 법률규정 집행의 전반적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민관련

상담, 초기오리엔테이션과 언어지원 사업을 직접 집행한다. 특히 이민

자 상담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통합업무로 간주되어 왔는데, 연방내무

부는 연방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이민상담소 외에도 각 주가 자체 재

원을 마련하여 이민자의 지역통합을 지원하는 상담소를 운영하도록

독려해왔고, 이에 상당수의 주 상담소들이 개설되어 연방상담소와의

연계 하에 운영되고 있다. 또한 주 자치단체 및 이익집단, 교회는 외

18) 아울러 독일거주 외국인의 고충상담, 사회적응교육 실시 및 사회통합에 필요한

예산지원, 정보제공업무 등을 수행한다(신재주 20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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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사회복지상담소와 난민상담소 등 다양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

는데, 각 주정부는 이러한 상담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체 프로

그램을 실시하고 있다.19)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액을

주로 평생교육센터(Volkshochschule)의 언어코스에 참여하는 이주민

에 대한 언어교육지원에 투입하고 있다. 그 외에 노동자복지단체, 개

신교 및 카톨릭 종교단체, 외국인 단체, 독일인과 외국인의 협력단체

등이 이주민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출하고 있다(한형서

2007, 320).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외국인 통합정책 수행 및 사회

보장정책을 관장한다.

한편, 비정부부문의 경우, 연방과 주,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시민

단체들 및 자조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단체로는 민간사

회복지단(Freien Wohlfahrtverbände)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이민자들

의 초기 이주에서부터 그들의 지역 정착 및 궁극적인 사회통합을 돕

는 역할을 한다. 특히 독일의 민간사회복지단 연합체(Spitzenverrbänd

-e für freie Wohlfahrtspflege) 소속 복지단들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하부구조를 갖추어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했기에 통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20) 이로서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재정적, 인적 어려

움을 상당히 완화시켜 준다.21) 연방주 및 지역사회 범주에서 각 단위

19) 각 상담소는 이민자 집단의 이주배경,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 특성

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외국인상담소에서는 이민자의 모국어로 개별

상담을 하고 특수한 주제에 대해 집단상담을 수행한 반면, 이민자 초기상담소에

서는 개인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

례관리를 중시한다(Betelsmann Stiftun-g und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

005).

20) 민간사회복지단 연합체에는 노동자 복지단체(Arbeitswohlfahrt, AWO), 독일 카

톨릭 복지사업기구 카리타스(Deutsche Caritasverband), 독일 평등 복지연합(Deu

-tsche Paritätischen Wohlfhartsverband), 독일 적십자(Deutsches Rotes Kreuz),

독일 개신교 복지사업기구 디아코니(Diakonische Werk), 유대교 중앙복지기구(Z

entralwohlfahrtsstelle der Juden) 등 6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21) 민간 사회복지단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로써 차별성을 갖는다: 1) 자발성: 법적

구속 배제, 국가 영향 배제, 2) 공익성: 이윤 목적이 아니라 곤궁한 사람들을 위

한 봉사, 3) 보충성: 가톨릭의 사회윤리 개념에서 유래, 위에서 아래로의 원조,

자구책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생활력을 유지하게 함, 4) 연대성: 보충성과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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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들은 해당 정부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바 이러한 협력관계

는 현장에서 통합조치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와 같

은 기능을 한다. 이러한 역할이 집행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상기 6

개 단체의 총연합회 격인 연방 민간사회복지단 실무반(Bundesarbeits

gemeinschaft der Freien Wohlfahrtspflege e.V., BAGFW)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이주민 통합을 위한 민관 연간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다.22) 그들은 통합촉진 활동경험으로부터 획득한 노하우와 지식을 제

공함으로써 실제 서비스 전달 관련 논의에 중요한 도움을 준다.23) 각

기관에 소속된 사회서비스 담당 인력들은 관할이주민과 같은 국적

혹은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이주민의 언어로 서비스할 수 있

도록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주된 업무는 일반 카운셀링, 언어교육,

노동시장 통합, 건강 서비스(정신 건강 포함), 청소년과 가족 그리고

노인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등의 아주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

는데 주로 이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개별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조언을 하는 등 일선관료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이주민 통합

정책 관련 법·제도에 대한 원활한 집행을 담당하는 기능과 자체 평가

를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한다. 사회복지 기관들은 사적 연합체이지만 그러나

대부분 재원을 연방 예산으로부터 받는다. 24)

가지로 실천적 사회윤리의 기본 원칙. 개인의 안녕과 공공의 복지는 서로 상관

관계에 놓여 있다, 5) 세계관: 자선단체들은 종교적 내지 인도주의적 가치에 기

반을 둔다(Roscher 1999, 19-29).

22) BAGFW는 복지 법안 입안 경우를 비롯하여 국가의 사회정책 기안과 실행과정

에 참여한다(Boeßenecker 1995, 17). 6개 대표 복지단체들은 규칙적으로 회원 총

회를 개최하며 연방 협력위원회 소속 전문 위원회(29개)에서 지속적으로 회합을

갖는다. 전문 위원회에서 공동의 문제를 토의하며 업무에 관해 서로 조언과 정보

를 교환하고 나아가 표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상호 협력함으로써 이들은 현대

복지 정책의 방향 제시자로서 기능한다(Hur 2011).

23) 각 단체들은 수십만명의 자원봉사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간호, 교육, 상담

전문가들은 헌신적이며 참여 숫자 또한 더욱 증가 중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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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교(이슬람), 국적(터키, 베트남 등)이나 범이주민 단체 등

다양한 이주민 자조집단이 결성되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독일

시민단체와 그리고 타 이주민 집단과 연대해 오고 있다.

3. 통합거버넌스 운용사례

앞서 살펴본 독일 통합거버넌스의 특징은 정부가 주도하여 정책논

의의 장을 만들되 비정부부문의 사회단체들과 공동협력해 나간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정부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

례로 통합정상회의와 이슬람 포럼을 살펴본다. 이 둘은 이민자와 이

민단체들이 근래에 사회정치적 행위주체로 인정받으면서 정치적 대

화의 상대자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 통합정상회의(Integrationsgipfel)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풀

어가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독일정부는, 집권 보수 기민당의 메

르켈(Angela Merkel) 총리 주도 하에 정부뿐만 아니라 이주민 집단

등 이주민 통합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구성원들 70여명을 초청하여 20

06년 7월 14일 수상청에서 통합정상회의를 소집하였다. 당시 주정부,

지자체, 이민자단체, 노조, 사용자단체, 종교단체, 매스미디어, 복지기

관, 학자 등이 참여하여 이주민 통합을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견고한

계획을 발전시켜야할 필요성에 동감하고 국가통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연구팀 구성에

합의했다.25) 비록 터키계 주요 단체들이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24) 민간사회복지사업단체 전체 수입금의 약 85% 정도가 공공재원에서 보나머지는

자체재원으로 조달된다(Boeßenecker 2005, 257).

25) ‘독일터키공동체’(TGD). 이탈리아이주민단체들, ‘스페인학부모단체연합’. 독일-그

리스경제협회‘(DHW), '독일이주여성연방연맹’ 등의 다양한 영역의 이주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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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계 집권당이 이민자 집단들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상회의

'라는 상징성 있는 틀 속에서 회합을 가졌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2007년 제2차 통합정상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제안되어 그동안

세부 작업그룹에 의해 구체적인 틀이 완성된 ‘국민통합계획’(Der nati

-onale Integrationsplan, NIP)을 공식 발표했다(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Migration, Flüchtlinge und Integration 2007).

이전까지의 외국인법이 이들의 귀국에 주안점을 두어왔다면 국민통

합계획은 통합정책의 목적이 이주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동 계획의 특징은 직업교육, 언어교육, 경

제, 문화, 미디어 등 각 분야에서 연방과 주,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단

체가 수행해야할 과업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26)

최근인 2010년 11월 3일 네번째 통합정상회담이 열려 수상과 연방

통합담당관, 연방장관들(내무부, 노동부, 교육부, 건강부, 가족부), 지

자체(코뮨), 이민자 대표자들과 경제, 지식계, 미디어, 문화, 체육, 노

조와 종교단체 대표자 등 총 120명 이상이 회합하였다. 이들은 주로

1) 언어와 교육(통합코스 및 유치원에서의 언어지원, 학교에서 이민

자 자녀 개별지원), 2) 현장에서의 통합(폭력예방과 경제활동에 보다

더 큰 사회적 관심), 3) 경제와 노동시장(직업훈련 및 외국 졸업장과

자격증 인정) 등 통합의 세가지 중점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

였다. 이러한 활동을 두고 볼 때 통합정상회담은 정책의제설정 및 결

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제도화된 틀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된다.

2) 이슬람과의 대화 제도화

이 참여했다(이규영·김경미 2010, 171).

26) 연방정부는 현존 통합장려프로그램들을 검토하고 이들이 대상집단에 보다 잘 활

용될 수 있도록 매년 약 7억 5천만 유로를 통합장려책에 사용키로 했다. 주는 기

존의 다양한 개별정책들을 전체적인 틀 속에서 통일성 있는 정책으로 묶어내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특수성과 필요에 맞춰 통

합장려전략을 기획하고 발전시키며, 단체장들의 모임을 통해 정보와 경험담을 교

환하고 연방과 주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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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이민자를 동화의 대상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 간주

하여 언어와 교육 외에 문화적 차원의 사회통합을 적극 시도해왔고,

서로의 문화를 함께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사회통합정책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은 최대 이민집단이면

서 문화와 종교 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슬람계 이민자들이다(장

미혜․김혜정 외 2008, 83). 이들은 강제결혼, 명예살인, 히잡 착용,

공공기관에서 이슬람 종교수업 개설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9‧11테

러 이후 안보 차원에서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다. 한편 독일연방정부

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슬람 국가에 대한 종교적·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의 일환으로, 이슬람 종교의 영역에서 지

속적인 대화와 종교적 교류를 추진하였고 2001년에는 연방 외무성에

서 “이슬람과 대화”라는 정치적 이슈로 발전시켰고(Auswärtiges

Amt 2002, 47; 한형서 2007, 327에서 재인용), 중앙·주정부, 이슬람계

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방차원의 ‘독일 이슬람포럼’이 2002

년부터 열리고 있다. 한편 문화적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독일 정부는 이슬람인들이 개설하는 종교수업을 용인하는 대신 이슬

람 측의 단일한 대화채널 마련을 요구하였다(장미혜․김혜정 외

2008).27) 아울러 2006년 ‘독일 이슬람 회의’(Deutsche Islam

Konferenz, DIK)가 발족되어 연방정부의 관련 장관들과 관료 및 ‘독

일이슬람위원회’(Islamrat)와 ‘독일무슬림중앙위원회’(ZMD)를 위시해

서 이슬람종교단체장들이 참여하였고, 연방차원에서 이슬람 연구위원

회를 조직하였다. 독일 이슬람 회의는 독일 내 이슬람 참여의 제도화

를 진일보시킬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독일 내 다문화성

증가에 크게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할

름 2011).

27) 다양한 분파가 존재하는 이슬람 집단을 대표성 지닌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는 것

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종교수업 개설을 허용하고 다문화적 포용

성을 보여주면서 대화노력을 하는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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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국에의 시사점

장기간 이민국임을 거부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형성시켰던

독일 정부가 뒤늦게 통합을 위해 치루고 있는 비용이 녹록치 않음을

감안해 보면, 독일보다 더 차별·배제적 정책을 펴고 있는 한국의 상

황에서 다문화사회의 도래라는 현실을 하루빨리 받아들여 이에 발맞

춘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28) 아울러 대응행정체계의 조율과

조정의 문제를 비추어 볼 때, 현재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대부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는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는 다문화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집행하는 수

준에 머물고 있고, 지방의 행정·재정 역량에 따라 격차가 무척 크다

(조석주 2007, 5).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다양한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지원사업들을

유치하다 보니 정책조율이 안되고 중복적이면서 일회성의 이벤트적

인 사업의 집행이 많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안혁근 2010).

독일의 경우, EU의 가이드라인 속에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는 중앙

전담조직의 주요한 계획 수립과 재정지원 및 주정부 단위에서의 위

임 프로그램 집행 및 역량에 따른 자율적 통합 프로그램 실시라는

다층적 통합 거버넌스의 구조는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적극적인 다문화사회의 대응을 위해 독일의

이민청과 같이 컨트롤 타워를 할 중앙기구의 설치를 고민해 볼 필요

가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집행과 관련하여, 언어교육과 통합프로그램

처럼 통합의 기초소양이 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독일에서처럼 중앙에

서 재정지원하되 이외의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지방

정부 간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재정격차를

28) 단일민족 중심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회 자

체의 인식개선을 위해, 독일이 이주민을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잠재력’(ungenutzte

Potenzial)으로 판단하고 다양성 속에서 함께 발전하는 전략을 내세우는 점은 우

리에게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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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지원하는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독일 통합 거버넌스에서 이주민 단체들은 정치적 대화의 주요 당

사자로 간주되고 다수를 점한 이슬람 단체들의 경우 지속적인 대화

를 통해 쌍방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도 큰 함의를

준다고 생각된다. 즉, 이주민 자조 조직에 대해 대표성을 인정하고 정

당성을 부여하면서도 그 중 핵심 대상집단의 경우 별도의 네트워크

로 관계를 긴밀히 한다는 점에서 차후 한국 정부에서도 이주민 집단

을 대상으로 보편적 접근과 선택적 접근을 동시에 사용하는 투트랙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독일의 통합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의 협

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다양한 협력과 상호작용이 긴요

할 것이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민사회 스스로 인적, 물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아울러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해 주는 정부의 역할

도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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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Role of

Government: German Integration Governance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Hur, Joon-young
(Seoul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rman

policy on immigrant integration in terms of a present day multi-

cultural society and to seek useful implications for Korea.

Germany, a country with a history of strict ius sanguinis regu-

lations, recently changed its policy on immigration and turned

towars integration.

This could provide an important lesson for Korea where im-

migrant policy has been quite similar to that of Germany and

where the country has rapidly needed to confront the major

challenges of a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explains

German integration policy using the theoretical tool of 'integra-

tion governance' with a focus on the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relating to that.

Keywords : Multicultural Society, Integration, Governance


